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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도 정착지원금 받는다! 

- 청년어촌정착 지원 금액도 최대 월 110만원으로 증액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어촌유

입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2022년 12월

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

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을 어촌에 유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

(1983.1.1.~2005. 12. 31. 출생자)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2022년까지 어업과 양식업 창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정착자금도 10만원이

증액되어 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

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내년부터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포함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

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 사업내용

ㅇ (목적)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
자금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

ㅇ (지원대상) 만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창업(예정)자

ㅇ (지원규모) 231명(사전 조사), 1인당 최대 월 110만원 최장 3년 지원

   *  (어업경영 기준)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  (사용용도) 어업경영비･가계자금(어업분야 창업, 어촌정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

ㅇ (지원조건 /시행주체) 국비 70%(농특), 지방비 30% / 지자체

□ 참고사항

ㅇ 사업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인원 배정(해수부) → 지원대상자 선발(시·군)
→ 보조금 교부(해수부) → 이행점검(시·군) → 성과평가(어촌어항공단)

 ㅇ 연차별 주요 변경사항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대상 귀어인
(맨손어업 제외)

어업인
(귀어인, 후계어

업경영인)

어업인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

어업인)

수산업경영
(귀어인, 후계어
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수산물 유통·가공업)

지급
조건

최대 3년차까지 
월 100만원

(3년차는 조건불리지역 한정)

3년차까지 차등 지원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3년차까지 차
등 지원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

년차 90만원)

지원
인원 100명 169명 208명 206명 225명 231명

예산 604백만원 1,474백만원 1,560백만원 1,712백만원 1,926백만원

 ㅇ 사업대상자 현황(지역별)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년
신청 124 - 1 - 2 5 - 24 8 64 6 11 3
선정 100 - 1 - 2 3 - 17 8 54 2 10 3

‘19년
신청 204 5 4 - 4 9 1 33 15 112 7 12 2
선정 169 4 3 - 3 7 1 28 14 88 7 12 2

‘20년
신청 266 6 10 2 6 8 - 27 20 131 13 39 4
선정 208 5 6 2 4 8 - 27 17 100 12 25 2

‘21년
신청 269 5 7 1 4 13 29 24 137 12 36 1
선정 206 4 6 1 3 8 21 15 105 12 30 1

‘22년
신청 267 3 1 4 3 25 - 24 19 134 13 38 3
선정 225 3 1 2 2 19 - 24 18 106 11 37 2

(단위 : 명)


